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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의 사생활 보도  

2011-1271  신문윤리강령 위반 ▲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주 문 > <

朝鮮日報 2011년 12월 3-4일자 <土日섹션 Why?> B3면 「‘우리들’ 부부, 괌

에서 생긴 일」 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 유 > <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지난 11월 25일 새벽 미국령 휴양지 괌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KE0112편은 1시간 30분 동안 이륙하지 못했다. 현지 무장 경찰관들이 기내에 

들어와 탑승객들을 연행해갔기 때문. 당시 연행된 한국인 탑승객은 우리들병

원그룹 김수경(62) 회장 일행 4명이었고, 이들을 현지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김 회장의 남편인 이상호(61) 우리들병원 원장이었다. 한때 ‘원앙 부부’로 알

려졌으나 지금은 1년 넘게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 부부, 괌에서 무슨 일

이 있었던 것일까.지난달 25일 오전 3시쯤 괌 국제공항 면세점 구역의 에르메

스 매장 앞. 이 원장과 내연녀 허모(33) 씨, 김 회장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졌

다. 이 원장과 허 씨는 일주일 전 괌에 들어와 휴식과 쇼핑을 즐기고 귀국하던 

참이었고, 김 회장은 남편이 허 씨와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현장 확

인을 위해 수행 비서 등 3명을 데리고 사흘 전 괌에 들어온 터였다.

이 원장은 허 씨에게 다가가는 김 회장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했고, 몸이 

기우뚱해진 김 회장은 허씨의 머리 부위를 움켜쥐었다. 허 씨는 김 회장을 밀

쳐냈다. 고성(高聲)이 오갔다. 마침 일본행 ANA항공 비행기를 기다리던 여행

객과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탑승객이 현장에 몰려들었고 이들 사이에서 

‘꺄악’ 소리가 나왔다. 구경꾼이 몰려들자 이들의 싸움은 수십초 만에 끝이 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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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김 회장은 비행기 탑승 게이트로 발걸음을 옮겼고, 이 원장은 현장에서 ‘폴

리스’ ‘폴리스’를 외쳤다. 김 회장 일행 중 이 원장과 친분이 있던 한모 씨가 

“가뜩이나 공항 경비가 삼엄한 미국에서 사건을 만들지 말고 한국에 들어가서 

조용히 해결하시라”고 설득했으나, 이 원장은 공항경찰대로 향했다.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다. 비행기 출발 예정 시각이 10분이 지연된 새벽 

3시 40분쯤 괌 공항경찰대 소속 무장 경찰관 4명이 비행기에 올라왔다. 이들

은 남자 승무원의 안내를 받아 김 회장 좌석으로 다가갔다. “당신들은 갱스터

(폭력배)이고 (이상호 원장 일행을) 살인하려고 괌에 입국했다는 신고가 접수

됐다. 당장 내려라.” 경찰관들은 김 회장 일행을 공항경찰대로 연행했다. 항공

사 측에선 화물칸에 실어놓았던 김 회장 일행의 짐을 다시 공항에 내려놓기 시

작했고 승객들은 술렁거렸다. 비행기는 새벽 5시 뒤늦게 괌 공항을 이륙했다.

김 회장 일행은 공항경찰대 조사실에서 각각 격리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조

사를 받았다. 다른 조사실에선 ‘고소인’ 격인 이 원장과 허 씨가 조사를 받았

다.(중략)작년 7월 말 이 원장은 김 회장을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

기했다.

시어머니를 학대하고 의부증이 있는 등 혼인 관계 파탄 책임이 김 회장에

게 있다면서 위자료 2억5000만원도 청구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시어머니를 

잘 모셨고 의부증은 커녕 오히려 남편의 바람을 나만 모르고 있을 정도로 둔

한 부인이었다”면서 “젊은 여자와 벌인 불륜을 은폐하려고 먼저 이혼 소송을 

낸 것”이라고 맞섰다. 이들의 이혼 소송 사건은 1년 5개월째 법원에 계류 중이

다.한편 김 회장은 “부적절한 현장을 들켜놓고도 공공장소에서 부인을 살인범

으로 신고하는 남편이 어디 있느냐”면서 “나 몰래 그 여성과 2007년부터 지금

까지 40여 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이혼 소송을 낸 

것은 불륜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근거로 이혼을 요구하는 행

위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간 겪은 일을 모두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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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에 적시한 朝鮮日報의 기사는 이혼소송 중인 부부의 갈등 관계를 전하

고 있다. 이 부부는 우리 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는 유명인들로서 공인의 범주

에 드는 이들이다. 하지만 비록 이들이 유명인사라 할지라도 이 신문은 그들

이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과정과 현재 갈등을 빚는 내막 등 사생활을 지나치

게 상세하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상대편의 부정한 외도를 탓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반박, 부부 싸움의 현장 상황 등 갈등의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파헤

침으로써 관련 개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5조 「개

인의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 「명예와 신용존중」 

①항(개인의 명예·신용 훼손 금지), 제12조 「사생활 보호」 ④항(공인의 사생

활 보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위원회-심의결정집 51호-0711.indd   285 2012-08-10   오후 3:28:06




